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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 재건축 3개단지 분석결과 
-​ 수조원대 재건축초과이익에도 
한 푼도 환수안해 

-​ 재건축초과이익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확충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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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해까지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음. 올해들어 경제 상황이 변화했으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조합들의 규제 완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더니 지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함.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됨. 당시 

도곡렉슬 등 서울 강남지역의 저층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수십배로 뛰는데도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다보니 이를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가 

횡행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더 많은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계속 위헌론을 제기하며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을 하고 있음. 다만 1

재건축이익환수법 특례 규정 으로 2차례나 납부가 유예되어 법 제정 이후 17년 동안 2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5곳(25억원)이 전부임.  

●​ 이에 참여연대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 단지(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3군데를 선정하여 용적률 상향 등으로 실제 재건축초과이익이 얼마나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의 일부개정(2012년 
12월 18일, 2014년 12월 31)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1 헌재 2019. 12. 27. 선고 선고2014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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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는지, 재건축부담금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었는지를 추정함.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3개 단지 재건축초과이익 6조로 추정​

재건축부담금 2조 8천억 징수 가능했으나 1원도 환수하지 않아     

●​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된 3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이를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함. 참여연대는 재건축 사업별로 외부 감사보고서, 관리처분계획 등을 입수하여  

재건축이익환수법과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을 

추정함.    

1)​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용적률(89% → 286%)  

재건축초과이익 4조, 재건축부담금 1조 8천억 (아래 표1 참조) 

(1) 송파헬리오시티의 재건축초과이익은 ①종료시점(준공일, 2018년)의 

주택가액(실거래가)에서 ②개시시점(조합설립일 , 2003년)의 주택가액(실거래가), 4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약 11조임.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4조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의 면제 규정 까지 적용해도 재건축부담금 약 1조 5

8천억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특례규정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2)​ 서초 리더스원(구. 서초우성1차), 용적률(197%→ 300%)   

재건축초과이익 9천억, 재건축부담금 4천억 (아래 표1 참조)   

(1) 서초 리더스원의 ①종료시점(준공일, 2020년)의 주택가액에서 ②개시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 2003년)의 주택가액,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2조 7천억임. 

5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정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  

4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조합설립일을 개시시점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3 재건축사업 시작(개시시점)할 당시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것을 
곱해서 산정함.    

 

2022-10-0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4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8,892억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면제 규정까지 적용해도 약 4천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었으나 특례규정을 이유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3)​ 서초 원베일리(구. 신반포·경남), (용적률 144%→ 300%) 

재건축초과이익 1조4천억, 재건축부담금 6천억 (아래 표1 참조) 

(1) 서초 원베일리의 ①종료시점(준공 기준, 2023년 예정)의 주택가액에서 

②개시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 기준, 2003년)의 주택가액,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등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4조임.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1조 4천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면제 규정까지 적용해도 약 6천억 원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었으나 특례규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표1> 3개 단지 재건축초과이익 추정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실거래가  
적용/ 

조합추진위 
승인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실거래가  
적용/ 

조합추진위 
승인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실거래가  
적용/ 

조합추진위 
승인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①종료시점주
택가액 16,285,836 10,200,819 4,001,210 2,383,046  7,873,234 7,348,932 

②개시시점 
주택가격 884,499 1,474,165 339,828 453,105 1,039,985 2,079,970 

③정상주택 
가격상승분 596,931 994,886 244,970 326,626 1,023,361 2,046,722 

④개발비용 3,646,076 3,646,076 714,092 714,092 1,809,597 1,809,597 

⑤재건축 
초과이익 

( =①-②-③-④) 
11,158,330 4,085,693 2,702,319 889,223 4,000,291 1,412,643 

재건축 
부담금 5,338,680 1,802,361 1,320,675 414,126 1,910,545 616,721 

* 조합추진위설립일부터 준공일까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함. 
** 법정 방식에 따라 산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함. 

 
●​ 일례로 송파헬리오시티는 재건축 사업으로 종상향(2종→ 3종)과  용적률 

상향(89%→286%) 모두 적용받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1조 원에 육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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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을 얻었음, 법정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약 4조 원의 재건축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됨.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제 이조차도 특례규정으로 인해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임.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터라 

재건축초과이익은 반에반 토막으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서초원베일리도 헬리오시티, 리더스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현행 

법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임.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초과이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만 증액 부과하고 있음.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개발 혜택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대로 하면, 31만 반지하 해소 재원 확보 가능해 

●​ 재건축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귀속되며 ,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6

귀속되어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됨 . 앞서 살펴본 3곳의 재건축 7

단지(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은 약 

6조원에 달하며 재건축부담금의 총액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정됨. 재건축초과이익만 

제대로 환수하면 31만에 달하는 반지하 가구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해 공공임대 공급확대와 품질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 공공에서 학교,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이익이 확대되는데 여기서 얻게되는 개발이익을 전부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인 만큼 철저하게 환수해 공공임대 공급확대와 

품질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함.  

●​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을 8

저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여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를 

확대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8[의안번호 2116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개정안(배현진의원 등 13인), 
△1주택 장기보유자 면제,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7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6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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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취지 및 배경  
 

●​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음. 특히 재건축 연한 30년을 

앞두고 있거나 경과한 단지는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 허용)으로 불리는 재건축 특혜법이 통과된 이후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런 흐름 속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폐지,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율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뜯어 보면  현행 제도상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된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함.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초과이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만 증액 부과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되어 

재건축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조정하여 사업개시 

초기의 주택가격상승분은 사실상 빼주고 있음.  

●​ 출범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조합원 1인당 

면제 금액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인가고시일),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지 84곳 중 

38곳(45.2%)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힘. 재건축부담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 재건축아파트 중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필요성과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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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왜 필요한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주택가격 안정, 사회적 형평성 도모하기 위해 도입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24일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정으로 도입됨.  

●​ 재건축부담금 도입 배경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열풍이 큰 영향을 미쳤음.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의 반포, 잠실, 도곡 등에 있던 저층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 원씩 집값이 폭등했음. 그 중 지금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도곡렉슬도 포함됨.   

●​ 도곡렉슬은 1977년 지어진 5층 높이, 2,450세대의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용적률을 약 

4배(273%) 높여 3001세대로 재건축한 곳임.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1999년 9

기본계획수립부터 2003년 분양때까지 도곡렉슬의 개발이익은 3,063억원, 가구당 

1억2천5백만원, 평당 1천만원의 개발이익을 챙긴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뛰기 시작하고, 분양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향신문이 분석한 개발이익 금액도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됨.  

재건축부담금 반발·논란 거듭, 2번의 특례규정 개정으로 납부 면제기간 연장 

●​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처음 건설될 때부터 공공이 도시계획 변경, 주변 도시 가로 정비, 

주변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소유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음. 여기에 더해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상향, 종상향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함. 

●​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2번의 특례규정 개정 으로 납부가 유예되어 10

실제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함 . 2017년 12월 31일 특례규정이 종료된 뒤로 2022년 11

6월까지 전국 63개 단지(3만 3,800가구)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예정액이 통보되었으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어 징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 12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반포현대(준공인가 2021년 

7월)와 은평구 연희빌라(준공인가 2021년 5월)에 준공인가 이후 1년이 넘도록 부담금을 

12 ‘법 있으나 마나… 17년째 한 푼도 안 걷은 ‘재건축초과이익’(경향신문, 2022. 7. 10)  
11 ‘비운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후 17년간 달랑 25억원’(심상정의원 보도자료, 2022. 9. 28) 

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의 일부개정(2012년 
12월 18일, 2014년 12월 31)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9 ‘평당 1천만원씩 ‘앉아서 떼돈’’(경향신문 200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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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13

만들고 있는 셈임. 

●​ 재건축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더 많은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계속 위헌론을 제기하며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합헌결정 을 해 오고 있음. 14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부족한데도 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 재건축부담금 외에 공공기여 등 현행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충분하지 않음.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가 있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폐지한 바 있음. 여기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의 극히 일부만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도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함. 그 

결과 재건축 아파트가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억원이 올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몰아준다면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함.  

재건축부담금 낮추면 주거복지 재원 감소 우려 

●​ 현행 법률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50%는 중앙정부에 50%는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어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를 비롯해 집이 아닌 집에 사는 가구가 

228만에 달함.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올해 서울 폭우 참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해 주겠다고 함.  

●​ 윤석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남 B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2억8000만 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로 8,000만원, ‘개시시점 조정’으로 1억 원, 

‘공공기여감면’으로 7,400 만원이 덜어지고 ‘장기보유자 감면’이 더해지면 4,000만 원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계산함. 다시 말해 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지금도 이미 거의 없다시피한 

재건축부담금이 더욱 크게 축소될 것이 자명하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 재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14 헌재 2019. 12. 27. 선고 선고2014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13 출처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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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 (3개 단지)  
  

●​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재건축단지 가운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거의 징수되고 있지 않음.  

●​ 참여연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재건축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 3곳(송파 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을 

선정하여 해당 단지별로 재건축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계산함.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은 재건축이익환수법과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따랐으며, 

재건축사업별로 외부 감사보고서, 관리처분계획 등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함.    

●​ ‘재건축초과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된 15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정한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함(아래 참고).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산정방식  

※ 재건축초과이익? 

= 재건축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① 개시시점 : 추진위 설립승인일(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  

*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 

②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③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④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15 재건축사업 개시(개시시점)할 당시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것을 
곱해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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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 헬리오시티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용적률(89% → 286%), 재건축초과이익 4조, 재건축부담금 1조 8천억 환수 못해  

(1) 송파헬리오시티의 ①종료시점(준공일 기준, 2018년)의 주택가액에서 ②개시시점 

(조합설립일기준, 2003년)의 주택가액,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등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약 11조임.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4조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의 면제 규정까지 적용해도 약 1조 8천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이를 징수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 송파 헬리오시티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9,500세대(임대 1,401세대) 아파트 단지임. 가락시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123,000평(405,782㎡), 조합원수가 6,870명에 달함. 이 단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특례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12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 받고  16

2018년 12월 28일 준공을 인가받았음 .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개시시점을 17

종료시점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조정하게 됨 .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의 법정 18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의 개시시점은 2008년 12월 28일, 종료시점은 2018년 12월 28일이 

됨. 송파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재건축초과이익 법적 산정 방식은 아래 <표2>와 같음.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송파헬리오시티의 준공인가일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1920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의 공시가격과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10조 

2,008억원으로 추정함.  

20부과종료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제3항)  

19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제9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 

18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날 또는 조합설립인가일(2003년 7월 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으로 하나,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가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제2항)  

17 출처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16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조합설립일을 개시시점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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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2008년 12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21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1조 

4,742억원으로 추정함.  

③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22

해당 재건축 사업지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9,949억원로 산정함. 

④ 개발비용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밖의 경비, 제세공과금, 부담금, 23

공공시설, 토지, 주택재건축 조합운영비, 재건축소형주택건설 관련 비용 등을 더하여 3조 

6,461억원으로 산정함.  

⑤ 법정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10조 2,008억 원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1조 4,742억 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9,949억원, 개발비용 3조 6441억원을 빼면 4조 

857억원으로 추정됨. 

<표2> 송파 헬리오시티(구.가락시영)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결과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재건축초과이익  

실거래가  적용/ 
조합설립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①종료시점 
주택가액 

준공일 2018. 12. 28.　 

금액(천원) 16,285,836,181  24 10,200,819,181  25

②개시시점 
주택가격 

조합설립일 2003. 6. 12.   26 2008. 12. 28 

금액(천원) 884,498,700  27 1,474,164,500  28

③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금액(천원) 596,931,487 994,885,812 

④개발비용 금액(천원) 3,646,075,970 3,646,075,970 

⑤재건축초과이익 
( = ①-②-③-④) 금액(천원)  11,158,330,022 4,085,692,898 

재건축부담금 총액 금액(천원) 5,338,680,011 1,802,361,449 

28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27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26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25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24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23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제2항 

2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가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21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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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초 리더스원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 

용적률(197% → 300%), 재건축초과이익 9천억, 재건축부담금 4천억 한 푼도 환수 못해  

(1) 서초리더스원의 ①종료시점(준공일 기준, 2020년)의 주택가액에서 ②개시시점 

(조합설립일기준, 2003년)의 주택가액,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등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약 2조7천억임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8천9백억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의 면제 규정까지 적용해도 약 4천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이를 징수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 서초 리더스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6번지 일대의 우성1차를 재건축한 

1,317세대(임대 166세대)의 단지임. 서초우성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은 

17,064평(56,409㎡), 조합원수는 871명임. 이 단지 역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서초1차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3년 8월 21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아 2020년 9월 25일 준공을 인가받았음 .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서초우성1차 29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2010년 9월 25일, 종료시점은 2020년 9월 25일로 함.  

●​ 서초리더스원(구.서초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법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은 아래 

<표3>과 같음.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서초리더스원의 준공인가일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일반분양분,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2조 3,830억원으로 추정함.  

②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2010년 9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4,531억원으로 

추정함.  

③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재건축 사업지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3,266억원로 산정함. 

④ 개발비용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밖의 경비, 제세공과금, 부담금, 공공시설, 

토지, 주택재건축 조합운영비, 재건축소형주택건설 관련 비용 등을 더하여 7,141억원으로 

산정함.  

29 출처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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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2조 3,830억원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4,531억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3,266억원, 개발비용 7,141억원을 빼면 8,892억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조합추진위를 승인받은 2003년부터 실거래가에 따라 산정하면 

재건축초과이익은 약 2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표3> 서초리더스원(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결과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재건축초과이익  

실거래가  적용/ 조합추진위 
승인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①종료시점 
주택가액 

준공일자 2020. 9. 25 

금액(천원) 4,001,209,883  30 2,383,046,483   31

②개시시점 
주택가격 

종료시점에서 
최대 10년 2003. 8. 21. 2010. 9. 25. 

금액(천원) 339,828,480  32 453,104,640  33

③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금액(천원) 244,970,250 326,627,000  

④개발비용 금액(천원) 714,091,674 714,091,674  

⑤재건축초과이익 
( = ①-②-③-④) 금액(천원) 2,702,319,479 889,223,169 

재건축부담금 총액 금액(천원) 1,320,674,740 414,126,585 

 

 

 

33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32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31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30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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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원베일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사업)  

용적률(144% → 300%) 재건축초과이익 1조 4천억, 재건축부담금 6천억 환수 못해  

(1) 서초원베일리의 ①종료시점(준공일 기준, 2023년 예정)의 주택가액에서 ②개시시점 

(조합설립일기준, 2003년)의 주택가액, ③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 등 ④개발비용을 뺀 

⑤재건축초과이익은 약 4조임  

(2) 법적 산정방식대로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1조 4천억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3)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의 면제 규정까지 적용해도 약 6천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이를 징수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 

 

●​ 서초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의 신반포3차,경남한신,우정에쉐르 등을 재건축한 

2,990세대 (임대 14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임.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사업은 2003년 34

7월 30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아 2023년 8월 준공예정임.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서초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의 개시시점은 

2013년 8월, 종료시점은 2023년 8월로 함.  

●​ 서초원베일리(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사업의 법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은 아래 

<표4>와 같음.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서초원베일리의 준공예정일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일반분양분,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7조 3,489억원으로 추정함.  

②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2013년 8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2조 

800억원으로 추정함.  

③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재건축 사업지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2조 4674억원로 

산정함. 

④ 개발비용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밖의 경비, 제세공과금, 부담금, 공공시설, 

토지, 주택재건축 조합운영비, 재건축소형주택건설 관련 비용 등을 더하여 1조 

8,096억원으로 산정함.  

⑤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7조 3,489억원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2조 

800억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2조 4674억원, 개발비용 1조 8,096억원을 빼면 1조 

34 경남상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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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억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조합추진위를 승인받은 2003년부터 실거래가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면 약4조로 추산됨.         

<표4> 서초원베일리(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결과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재건축초과이익  

실거래가  적용/ 조합추진위 
승인일부터 계산 

법정 산정방식 

①종료시점 
주택가액  35

준공일  36 2023. 8. .　 37

금액(천원) 7,873,233,885  38 7,348,931,685  39

②개시시점 
주택가격  40

종료시점에서 
최대 10년 2003. 7. 30. 2013. 8. 

금액(천원) 1,039,984,880  41 2,079,969,760   42

③정상주택 
가격상승분  43 금액(천원) 1,023,361,194  2,046,722,388 

④개발비용 금액(천원) 1,809,596,722 1,809,596,722 

⑤재건축초과이익 
( = ①-②-③-④ ) 금액(천원) 4,000,291,089 1,412,642,814  

재건축부담금 총액 금액(천원) 1,910,545,544 616,721,407 

 

43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가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42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41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40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39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38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37 출처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36부과종료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제3항)  

35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제9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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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용적률 상향 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 특혜 발생하지만 환수는 안되고 있어​

재건축 황금알 노리는 투기 세력 차단 필요해 

●​ 서울의 강남 저층 주거지의 재건축사업은 ‘황금알’로 통함. 강남 외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저층 단지를 고층으로 용적률을 상향한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함.  

●​ 일례로 헬리오시티의 경우 종상향(2종→ 3종), 용적률상향(89%→286%) 등에 따라,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추정하면 약 10조원이 

발생함.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더라도 3조 7천억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함.   

●​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서초원베일리도 리더스원, 헬리오시티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를 

기초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추정한 경우와 현행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한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남. 여기에 다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아예 부담금을 면제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초과이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만 증액 부과하는 등 감면의 혜택을 

이중으로 부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1인당 1억원까지 

상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추진위원회 승인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1주택 장기보유자 50% 감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등을 주겠다고 함. 애초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투기로 몸살을 앓게되자 그 처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음을 

윤정부가 망각해서는 안 됨.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재건축 황금알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어려움. 또한 공공에서 학교,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개발이익을 전부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대로하면, 31만 반지하 해소 재원 확보 가능해​

재건축부담금 제대로 걷어 반지하 해소하고 공공임대 확충해야    

●​ 현행 법률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어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됨. 앞서 살펴본 

3곳의 재건축 단지(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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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은 약 6조원 규모에 달하며 재건축부담금의 총액은 약2조 8천억원으로 

추정됨. 재건축초과이익만 제대로 환수하더라도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음.  

●​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계층은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나 재건축부담금이 늘어나는 조합원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 덩달아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무주택 주거빈곤가구임.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 최근 반지하 폭우 참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비극적인 죽음이 잇따르고 있음.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을 비롯해 

집이 아닌 집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에 228만 가구(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달함 . 이들은 폭우와 폭염 뿐만아니라 매일 누수, 습기, 해충 등으로 생명과 44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인상 

등 예산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함. 

●​ 서울 3개 단지에서  2조 8천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했다면 이를 공공임대 건설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호당 1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2만 8천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음. 재건축부담금을 체계적으로 환수한다면 서울의 

19만, 전국의 31만 가구 의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  45

국회, 재건축 특혜 강화가 아니라  반지하 해소, 공공임대 확대 등​

재건축부담금 사용 방안 명확히 해야 

●​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확대하기는 커녕 내년 공공임대 예산을 5조 7천억원 

삭감한 데 이어 주거복지 재정에 활용되는 재건축부담금마저 줄이겠다고 밝힘. 또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 물량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인 것도 

심각한 문제임.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인 만큼 철저하게 환수해 

주거복지 재정에 활용하여 주거 양극화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특혜법을 

저지하는 한편,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개선을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끝. 

 

 

45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44 ‘집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①주거빈곤가구 200만,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대선주거넷 보도자료,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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